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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화의 재개념화: 
유형화를 사용하여

최 영 훈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역 없는 지역정보화’와 ‘탈지역정보화’라는 지역정보화실제에서의 문제점을 법률상의 개념의 문제

를 통해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지역정보화를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보다 유용하게 하려는 취지하

에 지역정보화의 유형화를 통해서 지역정보화를 재개념화 하고자 하였다. 유형화에 앞서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전자

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화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정보화의 주체, 목적, 공간범위, 내용범위에 대한 기존

의 논의가 지역정보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지역과 지역정보화의 수요로서 정보화를 통해 포용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정보화의 차원으로 지역과 정보화를 선택하였고, 지역은 ‘전국적’･‘지역적’ 

범위로 범주화하고 정보화수요는 ‘공통기반’･‘특정’ 수요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차원을 이용하여 지역

정보화의 유형으로서 ‘전국공통정보화’, ‘전국특정정보화’, ‘지역공통정보화’, ‘지역특정정보화’라는 4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화 및 유형들의 의미와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지역정보화, 유형화, 지역개발, 정보화, 지역연구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지역정보화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사업 또는 정책을 실시한지 거의 16년이 되었

다. 지역정보화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분의 정보화에도 견인차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

아가 우리사회의 민주화에도 기여하였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안문석, 2011). 이같이 매우 고

무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역정보화는 지속되는 문제 제기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

하고, 심지어 지역정보화의 현장에서는 적어도 용어상으로 탈지역정보화라는 모순적 현상이 발생

하고 있다. 

‘지속되는 문제’란 ‘지역 없는 지역정보화’ (서진완, 1997; 오철호, 2011; 황성돈, 2012; Choi, 

2012; 이맹주, 2014)라는 말로 대변된다. 예컨대, 그동안 사회변화에 따라 지역정보화에서 범위가 

확대 (김진태･양순애, 2007)되어 왔지만, 지역정보화는 단순히 행정정보화라거나 전자정부의 지

방화 (황성돈, 2011; 최영훈, 2016)라거나, 개별 중앙부처들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조창현, 

1999; 정병걸, 2006)이라는 것이다. 즉 지역정보화에서 지역에 관한 고려가 미비하거나 결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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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으로써 지역정보화가 표류 (policy-in-drift)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탈지역정보화’란 지방

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실제에서 지역정보화에 대해 실무적 개념으로서 의문이 제기될만한 현상

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역정보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역정보화’라는 용

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 (최현재, 2016; 최영훈, 2016)하거나, 

정보화실무자들 사이에서 지역정보화 개념 또는 그 정의가 의문시 또는 부인 (문명수, 1999; 정충

식, 2002; 황성돈, 2012; 최영훈, 2016)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지역정보화의 실무에서 법

률에 명기된 용어가 다른 용어와 혼재적으로 인식되거나 탈루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실무적 

사용의 언어 (concept-in-use)로서의 가치를 잃고 실무적으로 공허한 언어 (concept-in-void)가 되

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문제 현상은 결국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책에서도 

방향성과 내용과 효과에서 정책표류가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정보화를 통해 규율하고 촉진

하려는 국가의 법의도를 달성하기 어렵게 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O’Rourke, 

2014). 

‘지역없는 지역정보화’와 ‘탈지역정보화’라는 매우 모순적인 지역정보화의 발생은 법률이 정하

고 행정실무에 적용되는 지역정보화 개념의 문제로 귀착된다. 문헌은 지역정보화 개념이 지닌 문

제로서 불명확성 (조창현, 1999), 다의성 (김현성, 2010; 오철호, 2011), 변동성 (김구, 2006; 김진

태･양순애, 2007; 오철호, 2011; 유평준, 2011), 심지어 법적 비일관성 (황성돈, 2012; 명승환, 2012)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를 요약하면 법률에 규정된 용어로서의 지역정보화와 행정기관 등에 의

해 실제 실행되는 지역정보화 사이에 이탈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헌에서 지배적

인 해법은 지역정보화의 내연과 외연 (정병걸, 2006; 김석주, 2010; 오철호, 2011)을 포용할 수 있

는 개념화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여 지역정보화를 재정의하

려는 시도들 (황주성, 1990; 송근원･이기식, 1997; 고영삼, 2004; 김성태, 2004; 명승환･허철준, 

2007; 황성돈, 2012; 명승환, 2012; 김구, 2013)이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연구들은 지역정보화의 

목적, 추진체계, 실체적 분야 등 다수의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지역정보화의 정책체계를 구체화하

고 지역정보화의 다면성을 최대한 포섭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실무적으로는 정책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혼재된 지역정보화실제를 정책적으로 

담아내는 데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지역정보화의 의미를 보다 드러내어 이를 이론화

하기 위한 보다 축소･확장할 수 있는 유연한 틀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가 지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정보화에 대한 유형화 접근

을 하고자 한다. 유형화는 이론적으로 개념의 의미를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Tirykian, 1968; 

Collier, LaPorte & Seawright, 2012; Delbridge & Fiss, 2013) 실무적으로도 법률에 규정된 언어가 

표상하는 현상에 대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준다 (하민경, 2014)는 점에서, 지역정보화에 대한 

재개념화를 위해 중요한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유형화를 위해서는 지역정보화를 구성하는 핵심

적인 차원들을 통해 지역정보화의 다면성을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유형으로 분해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 개념을 통해 추상화된 지역정보화 현상의 다차원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다차원성을 포용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화 개념을 유형화를 통해 재개념화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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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정보화 관련 현행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

로 지역정보화의 개념적인 분석을 통해 실제적 적용에서 나타나는 행정실제적 쟁점을 도출하며, 

이에 대한 학술적 쟁점들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률에 규정된 지역정보화 개념이 법적 취지에 부합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행정실제를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지역정보화 개념의 쟁점들 

1. 지역정보화 유관법제에서의 지역정보화

지역정보화 개념을 둘러싼 쟁점들을 확인하기에 앞서, 유관법제에서 ‘지역정보화’를 어떻게 개

념화하고 있는지를 개관하고자 한다. 지역정보화라는 용어를 법조문에 담고 있는 현행 법률은 국

가정보화기본법 (법률 제13340호, 시행 2015.12.23.)과 전자정부법 (법률 제13456호, 시행 

2016.2.12.)이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은 1995년8월4일 법률 제4969호로 제정되어  1996년1월1일부

터 시행되어 오던 정보화촉진기본법을 2009년5월22일 전부개정하여 법률 제9705호로 동년 8월

23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전자정부법은 2001년7월1일 법률 제6439호로 제정되어 동일부터 시

행되어 오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2007년3월1일 일부개정

하여 법률 제8171호로 동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지역정보화에 대한 정의는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조에 따르면, 지

역정보화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

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

상으로 하는 정보화” (제1항)로 정의된다. 전자정부법은 제65조의 규정에서 지역정보화사업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역정보화를 간접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1항) 행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역사, 문화, 복지, 환경 등의 

지역정보서비스 개발과 보급, 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역의 정보화기반 조성, 정보화 낙후지역의 집

중 지원,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의 통합관리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기타 지역정보화 관

련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은 모두 상기의 조문을 통해 지역정보화의 주체, 목적, 공간범

위, 내용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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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전자정부법 상의 지역정보화에 관한 규정 비교 

2. 법률용어로서 지역정보화 개념의 쟁점들

지역정보화라는 법률용어의 개념적 쟁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유관 

법제에서 나타난 개념정의의 상이함에 따른 준거의 혼란이다. 다른 하나는 전자지방정부와 지역

정보화 사이의 관계 혼선이다. 

1) 유관법제에서 나타난 상이한 개념정의에 따른 준거의 혼란

유관법제에서 나타난 지역정보화 개념의 상이에 따른 준거의 혼란은 법개념 간의 혼란에 기인

한다. 지역정보화의 개념 자체의 혼란은 유관 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용어가 같은 개

념을 지칭하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동일성에 대한 문제를 유발하는 구성요소는 목적, 공간범위 그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중심개념

국가정보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이 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효
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
하는 것, 제3조)
정보화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
율화를 도모하는 것, 제3조)

전자정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
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
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
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제
2조)

지역
정보화의 

위치

국가정보화의 한 분야로서 지역정보화 (제3장 분야
별 정보화, 제16조)

지역정보화사업 (제6장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시책 
등; 제65조); (66조~68조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
보화사업으로 병기)

주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제16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65조 제1항)

목적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
보격차 해소 등 (제16조 제1항)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제65조 제1항)

공간
범위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 (제16조 제1항) 지역, 정보화낙후지역 (제65조 제1항)

내용
범위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의 정보화 (제16조 제
1항)

지역의 역사, 문화, 복지, 환경 등의 지역정보서비
스 개발과 보급, 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역의 정보화
기반 조성, 정보화 낙후지역의 집중 지원, 정보자원
의 효율적 관리, 기타(제65조 제1항)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
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공통적
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운영 (제65조 제3
항)

유사개념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
과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
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공공정보화) (제15조)
정부에 의한,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생산성 향
상과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기업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이용 등의 지원(민간분야의 
정보화 지원, 제17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업무 중 하나로서 ‘전자지방
정부 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원’ (전자지방
정부, 제7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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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내용범위이다. 

(1) 법제에서의 지역정보화 개념 관계의 상이

법제에서 지역정보화의 개념적 관계의 상이성은 세 가지 쟁점을 유발한다. 하나는 법제에서 지

역정보화의 위치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제 간 지역정보화의 개념정의의 상이성에 관한 것

이고, 끝으로는 법률과 조례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첫째, 법제에서 지역정보화의 위치는 양 법률 사이에 상이하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지역정

보화는 공공정보화 (제15조)와 민간분야정보화 (제17조)와 함께 국가정보화의 한 분야, 즉 하위수

준 중 하나로 간주된다. 즉 동법에서는 지역정보화를 비롯한 공공정보화와 민간정보화와 같은 국

가사회부문 정보화가 지식･정보 공유･유통, 정보통신 응용서비스 이용활성화, 표준화, 정보통신

망 상호연동,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등의 기능적 정보화 (제18조~제24조)와 결합하여 국가정보화

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자정부법에서는 지역정보화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시책 

등에 포함되어 규정 (제6장)되고 있다. 그런데 동법에서는 지역정보화라는 개념보다는 지역정보

화사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더욱이 지역정보화사업이 전자정부사업과 병기 (예, 제66조

에서 제68조, 제72조)되고 있다. 특히 제72조 제3항에서는 “전자지방정부 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

진”이라고 하여 지역정보화는 전자지방정부와 구분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법에서는 전

자지방정부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정의가 없다. 

둘째, 상이한 법제에서 상이하게 개념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해석상 동일 법제라면 근거법

령을 반드시 명시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용어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준거가 되는 법령의 용어

를 타법에서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만약 복수의 법령에서 동일한 

용어를 달리 정의하고 있다면 이는 해석에 있어서 혼란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이나 전자정부법에서 정한 지역정보화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보면, 두 법률은 모두 지역정보화

에 대해 규제적 성격보다는 촉진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이 때문에 두 법률 사이에 존재하는 지역

정보화의 정의상의 차이가 행정실무에서는 크게 중요한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추측

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1>에서와 같이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화

와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화사업로서의 지역정보화의 정의가 상이하면서, 두 법률에

서 정하는 지역정보화가 동일한 것인지 또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불가

피하거나 적어도 해석상의 차이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사용되는 명칭과 근거법률에 관한 쟁점이다. 조례에서 사용

되는 명칭의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조례에서 현행 법률상의 지역정보화 용어가 사용

되지 않을 때 개념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조례에서 지역정보화라는 용어의 

불사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지역정보화 용어를 조례의 명칭으로는 사용

하지 않지만 본문(예, 목적 조항)에서 지역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하는 경우이다. 이

의 예는 “이 조례는 OOOO의 지역정보화[저자의 강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사례이다. 다른 하나는 조례의 명칭뿐만 아니라 목적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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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정보화라는 용어가 아닌 ‘정보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의 예는 “이 조례는 

OOO의 정보화[저자의 강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술

하고 있는 사례이다. 후자의 경우 지역정보화라는 용어의 사용이 없더라도 주체, 목적, 내용범위 

등이 현행 법률의 규정과 일치하면 지역정보화조례로 간주될 수 있는지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조례가 근거하는 법령을 명시하고 있다면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근거법률에 관한 쟁점이 발생한다. 모든 지역정보화 조례는 근거법률로서 국

가정보화기본법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화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규정된 지역정보화와 다른 것인지 혼란이 생긴다.

(2) 지역정보화의 주체, 목적, 공간범위 그리고 내용범위의 불일치

주체에서의 문제점은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전자정부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사이의 주

체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현행법령에서는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지역정보

화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로 규정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만으로 규정한 경우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일치되어 있지 않

다. 지역정보화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한 조례는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도 발견되고 조례의 명칭이 지역정보화조례이든 정보화조례이든 어느 경우에서든지 발견된다. 지

역정보화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다면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정보화를 행하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국가의 역할은 부재하거나 모호해 진다. 이는 다시 현행법령에서 정하는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불확정성을 발생시킨다.   

목적에서의 문제점은 현행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정한 지역정보화가 전

자정부에서 정한 지역정보화보다 포괄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 되어, 양 법률에서 정한 지역정

보화에서 계층성 또는 내포관계가 존재하는 듯한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전자정부

법의 경우 내용범위에서 ‘정보화낙후지역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서 목적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

격차 해소 등’이라고 하여 전자정부법의 목적규정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양 법률에서 정한 목적이 상이하면서, 지역정보화사업의 평가에서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전자정부

법 중 어느 것을 준용하느냐에 따라 평가의 목적 기준이 상이해져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게 

된다. 결국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전자정부법에서 목적이 상이하게 규정되면서, 지역정보화는 서로 

상이하다고 인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

공간범위에서 보면, 지역정보화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성격과 폭이 상이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

지를 남기고 있다. 지역의 성격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의 추가적인 쟁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국가

정보화기본법에서 규정한 공간범위로서의 ‘지역’은 도시가 아닌 시골인지 여부와 이럴 경우 전자

정부법에서의 ‘지역’은 도시가 아닌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혼란이 발생한다. 또한 국가정보화기본

법에 의거한 지역정보화는 ‘하나 또는 복수’의 지역을 공간범위로 하고 전자정부법에 의거한 지역

정보화는 ‘하나’의 지역만을 공간범위로 하는지 모호해 진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지역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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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라는 지리적 공간을 명시한 이유나 국가차원에서의 지역정보화는 ‘복수’의 지역을 대상으로 

할 이유가 있음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지역정보화에 대한 공간범위가 상이하면서 양 법률에

서 정한 지역정보화가 같은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할지는 역시 불분명해 진다.

끝으로 내용범위에서도 양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정보화가 동일한 것인지를 다툴 수 있

는 여지가 존재한다. 먼저 전자정부법에서 지역정보화사업의 내용범위로 정한 것이 단순히 국가

정보화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화의 내용범위의 외연적 정의 규정인지 아니면 별개의 내용 

규정인지 명확하지 않고 해석문제를 남긴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정한 ‘정보화’에 대한 정의규

정을 통해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화사업의 내용으로서 ‘정보서비스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기반 조성, 정보화낙후지역 지원,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본

다면, 전자정부법에서 정한 지역정보화의 내용범위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외연적 정의라고 볼 수

는 있다. 전자정부법에서의 내용범위 규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의 내용범위에 대한 외연적 정의라

고 한다면, 전자정부법에서의 지역정보화는 내용범위에서 국가정보화기본법의 지역정보화와 상

이해 진다. 이것이 내용범위 관련 두 번째의 쟁점이 된다. 즉 지역정보화의 내용범위로서 국가정

보화기본법—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행정분야’를 명기하고 있으나 전자정부법에

서는 행정분야에 대한 명시적인 지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전자정부법에 의거한 지역

정보화에는 행정정보화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한 

내용범위 중 ‘정보시스템구축, 지역정보화기반 조성,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이 행정정보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양 법률에 규정된 지역정보화는 다른 지역정보화가 될 수밖에 없

다. 또한 이렇게 되면 ‘행정정보화만 있는 지역정보화’라는 불만(문명수, 1999; 정충식, 2002; 황성

돈, 2012; 최영훈, 2016)은 국가정보화기본법 하에서는 타당할 수 있어도 전자정부법 하에서는 타

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2) 지역정보화와 전자지방정부간 개념적 관계의 혼선

실무현장에서 지역은 없고 행정정보화만 있다는 불만은 지역정보화와 전자지방정부간의 관계

에 대한 논의를 불가피하게 한다. 지역정보화를 지방의 맥락에서의 행정정보화로 간주되기도 하

는 전자지방정부와 연관하여 논의할 때 지역정보화의 개념적 혼선은 더욱 커진다. 전자정부법에

서 전자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언급하였으나 정의가 없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럽게 된다. 따라서 지

역정보화와 전자지방정부간의 개념적 관계는 전자정부와의 관계에서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와 전자정부의 관계에서의 근거의 혼란 

문헌에서 지역정보화와 전자정부의 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가 드물지만, 대체적으로 지역정

보화와 전자정부는 구분된다는 입장을 보인다. 예컨대 황성돈 (2012)은 현행 법률에 대한 개념분

석에서 지역정보화는 내용범위가 전자정부의 내용범위 보다 넓기 때문에 양자는 구분되는 개념이

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황성돈(2012)은 전자정부는 행정업무의 정보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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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역정보화는 행정업무 이외에도 경제･사회･문화 등의 정보화도 포함하는 보다 넒은 범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유사한 논리에 따라서 김구(2013)

는 지역정보화는 전자정부와 상이한 개념이나 부분적으로 교차하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황성돈(2012)과 김구(2013)에서 이 교차부분을 행정업무의 정보화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주장들을 집합의 관계에서 보면, 지역정보화와 전자정부 모두 국가정보화의 구성요소

—국가정보화∈{전자정부, 기타 공공정보화,1) 지역정보화}--가 되며, 전자정부와 지역정보가 교차

되는 공통부분인 행정업무의 정보화가 교집합 (행정정보화=전자정부∩지역정보화)이 된다. 

그런데 앞서 논의하였듯이 현행법령상 지역정보화에 대한 개념정의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법

률에 근거하느냐에 따라 전자정부와 지역정보화의 관계, 특히 교집합으로서 ‘행정정보화’의 타당

성이 달라지게 된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거하면 문헌에서 주장하는 교집합관계가 형성되어 황

성돈(2012)이나 김구(2013)의 논거가 타당할 수 있다. 반면 전자정부법에 의거하면 양자 간에 교집

합이 없는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어 부분교차관계에 대한 논거는 타당성이 없게 된다. 왜냐하면 

전자정부법에서 지역정보화사업의 내용범위에는 행정정보화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령에서 지역정보화개념을 중복 정의하면서 이를 달리 정의함으로써, 동일한 단

어임에도 법령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 지역정보화와 지방전자정부 사이의 경합 관계 

지역정보화와 전자정부 사이의 개념적 혼선은 지방차원에서의 전자정부로 간주되는 전자지방

정부와의 관계로 내려오면 그 혼선이 더욱 심화된다. 전자지방정부에 대한 현행 법률 상의 개념정

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문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문

헌에서 지역정보화와 지방전자정부 사이의 개념적 관계는 세 가지2)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지역정보화는 전자지방정부를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지역정보화를 광의로 

정의하는 듯하다. 예컨대 홍형득(2005)은 지역정보화를 전자지방정부 (지방행정정보화)와 협의의 

지역정보화 (지역산업 및 생활정보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지역정보화={전자지방정부, 협의

의지역정보화})하였다. 이와 유사하지만 상이한 입장으로서 김구(2013)는 지역정보화는 전자지방

정부를 그 구성요소로 하지만 전자지방정부는 전자정부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고 개념화하기도 

하였다. 집합으로 표현하면, 전자지방정부=지역정보화∩전자정부가 된다.3) 이상의 연구들은 논의

1) 황성돈(2012)과 김구(2013) 모두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정보화와 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

정부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저자의 판단으로는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공공정보화를 행정업무효율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부와 국민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공공

정보화로 암묵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연구에서는 국가정보화에 전자

정부와 지역정보화 외에 기타공공정보화를 구성요소로 포함하였다.  

2) 여기에 더하여 지역정보화개념에 대한 규정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연구들에서도 함축하고 있는 지역

정보화와 전자지방정부의 관계들도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이기식(2005)은 지역정보화의 사례를 제시하

면서 이를 전자지방정부의 사례(47쪽)로 표현하기도 하고, 김현성(2009)은 전자정부와 전자지방정부 관계

(eIGR)의 맥락에서 전자정부서비스의 활성화기반으로서 지역정보화에 접근하기도 하였다. 

3) 엄밀히 말하면 김구(2013)에서 전자지방정부는 지역정보화와 전자정부 교집합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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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된 초점은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전자지방정부가 지역정보화에 완전포함되는 관계를 제시

하였다. 실무적으로도 지역정보화라는 용어 대신 정보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보화 속에 지

방차원의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자지방정부는 정보화, 즉 지역정보화에 포

함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본연구자가 면담한 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담당팀장은 “행정정

보화와 지역정보화는 별개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정보화 속에 행정정보화가 들어있다”4)

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둘째, ‘지역정보화는 전자지방정부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지역정보화에 대해 홍형

득(2005)에서 말하는 협의적 개념화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입장에 따르면 지역정보화는 전

자지방정부의 구성요소가 된다. 예컨대, 김구(2004)는 전자지방정부란 지방행정정보화와 함께 지

역정보화를 구성요소로 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지역정보화는 전자지방정부의 한 

구성요소(전자지방정부={지방행정정보화, 지역정보화})가 된다. 지역정보화를 전자지방정부에 속

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은 전자지방정부가 전자정부와 차별되는 측면으로서 주민편의성, 지역성 

등 ‘지방 있는 전자지방정부’(강근복･기영석･송충근, 1998; 정철현, 200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6)를 강조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정보화가 행정정보

화 속에서 이루어지거나 아예 행정정보화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본연구의 저자가 면담

한 어느 도의 정보화담당관은 “도 입장에서는 행정포털을 담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정보

화개념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다. 우리[정보화총괄과, 저자의 부연설명]가 하는 것이 지

역정보화이다”5)라고까지 말하였다.

셋째, 무관계는 지역정보화와 전자지방정부는 개념적으로 상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예컨대 

황성돈(2012)은 전자지방정부를 전자정부의 지방에의 적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효율

을 위한 정보화로 규정한다. 대체적으로 황성돈(2012)은 이를 통해 전자지방정부와 지역정보화 사

이에 행정효율증진을 위한 정보화를 교집합으로 갖는 것으로 보기도 하나 지역정보화는 목적, 주

체, 공간범위, 내용범위에서 전자지방정부와 상이한 개념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Ⅲ. 지역정보화 개념의 유형화

1. 분석도구로서 개념적 유형론

법조문에 담긴 개념으로서 지역정보화에 대해 정확한 소통을 위해서는 ‘그 개념의 구성요소에 

대한 통제’가 필요 (Schane, 2006: 9)하다. 그러나 통상 언어학에 비해서 법률에서 개념은 심지어 

정의 규정을 갖추더라도 여전히 애매모함을 노정한다. 이는 법률의 개념은 현실의 변화하는 실제 

로 묘사되고 있다.

4) 본연구자가 2016년9월2일 어느 광역시의 정보화담당과장 면담 내용 중에서 인용.

5) 본연구자가 2016년10월5일 어느 도의 정보화담당과장 면담 내용 중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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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 개념은 조문을 통해 엄밀하게 정의되어서

도, 너무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도 안 된다 (Sandrini, 1999: 104-105). 즉 법률 개념의 내연적 

(intensional) 정의와 외연적 정의 (extentional) 정의 사이의 균형이 요구된다. 앞서 논의한 지역정

보화에 대한 현행 법률에서의 개념 정의와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들에서 보듯이, 지역정보화라는 

동일한 법률 개념이 법률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해석되는 현재의 상황을 해소하면서 지역정보화

의 개념적 내연과 외연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 개념의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1) 다차원적 유형화

유형화 (typology)는 이론형성을 위한 매력적인 방식 중 하나 (Delbridge & Fiss, 2013: 329)로 간

주된다. Collier, Laporte & Seawright (2012)는 유형론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유형이 

서술적인 것인지 설명적인 것인지? 다른 하나는 유형이 단일차원적인지 다차원적인지? 서술적 유

형론은 개념적 유형론이라고도 지칭되는데, 이 유형론은 연구의 대상이 된 개념의 차원들을 활용

하여 의미를 풀어내는 방법이다. 개념적 유형화 작업을 통해 산출된 셀들은 개념으로써 추상화되

는 현상을 확인하고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설명적 유형론의 경우 산출된 셀들은 종속변수가 되

며, 행과 열은 독립변수가 된다. 단일차원적 유형화는 유형을 만드는데 있어서 하나의 변수를 사

용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정부1.0･정부2.0･정부3.0과 같은 유형화나 국가정보화･지역정보화･민

간정보화 같은 구분이 그 예이다. 다차원적 유형화는 현상이 지닌 다차원적 모습을 의도적으로 포

착하고자 하는 방식으로서 두 개 이상의 변수들을 사용하여 교차표를 제시한다. 예컨대, Perrow의 

조직유형이나 Lowi의 정책유형이 그 예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개념적 유형화에 논의를 한

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본 연구는 2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맵핑함으로써 지역정보화현상의 의

미를 재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형화가 이론형성에서 갖는 기능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생각이 다소 다르지만 (Tiryakian, 

2008; Collier, LaPorte & Seawright, 2012), 유형화는 대체로 이론이 지닌 3대 기능, 즉 기술･설명･
예측 (Babbie, 2013)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elbridge & Fiss, 2013: 329). Collier, 

Laporte & Seawright (2012)는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의 개발에서 유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서 a) 개념의 의미의 명료화, b) 개념의 의미와 이 의미를 지칭하는 용어 사이의 유용한 관

계 확립, c) 개념 및 관련 용어들을 의미론적으로 묶어 다른 개념과 차별화, d) 개념들 사이의 유사

부류계층적 관계 (kind hierarchy) 확인 등을 든다. 개념들 사이에 존재하는 계층관계를 확인하게 

되면 개념적 구조를 통해 개념을 확장하거나 신규 개념을 형성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개념의 확

장이나 신설을 다루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a)~c)까지의 목표에 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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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차원적 개념적 유형화를 위한 방법 

Collier, Laporte & Seawright (2012)는 다차원적 개념적 유형화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서 유형

화를 통해서 그 의미를 확인하려는 개념, 분류의 기준(행과 열을 나타내는 변수들), 교차표 그리고 

셀을 든다. 개념은 유형화를 통해서 그 의미가 명료화되는 현상을 추상화 한 것으로서, 예컨대 본 

연구에서 유형화를 통해 의미를 명료화하려는 개념은 지역정보화이다. 이 개념은 2개 이상의 차

원으로 분해되며 이러한 차원의 범주들이 유형화에서 행과 열을 구성한다. 

이러한 차원들은 개념에서의 변이를 보여주는 주요 구성요소들을 포착해 주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들이 개념과 관계에서 유사성 (plausibility) 및 정합성 (coherence)을 갖는 것이 중요하

다 (Collier, Laporte & Seawright, 2012). 예컨대, 본 연구에서 차원 중 하나는 ‘지역’이고, 다른 하

나는 ‘정보화’이다. 차원들의 속성을 나타내는 구성범주들을 교차함으로써 매트릭스가 만들어진

다. 가장 일반적인 매트릭스 형태는 열의 범주 2개와 행의 범주 2개를 교차하여 2x2의 4개 셀로 구

성되는 매트릭스이다. 매트릭스를 만드는 방법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Collier, 

Laporte & Seawright (2012)는 다양한 용례를 인용해 제시하고 있다. 매트릭스를 통해 산출된 셀들

은 유형화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 개념과의 관계에서 유사부류의 하위개념이나 용어들이 된다. 이

러한 셀들의 개념적 의미는 행과 열에 속하는 변수들과의 관계에서 각 셀들이 놓여지는 위치에서 

도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 유형화에서 각 셀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개념의 구성적 요소이

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행과 열의 범주들은 셀의 핵심적인 속성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Collier, Laporte & Seawright, 2012). 최종적으로 산출된 셀의 개수는 연구목적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Lowi의 정책유형은 2x2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4개의 셀, 즉 정책유형 (배분정책, 재분배정

책, 규제정책, 구성정책)을 제시하였는데 비해, Perrow와 같이 3x3의 범주들를 교차하여 3개 셀로 

구성된 매트릭스를 제시할 수도 있다.

2. 유형화를 위한 차원들: 지역과 정보화

본 연구에서는 지역정보화의 유형화를 위한 차원으로서 지역과 정보화를 선정하였다. 유형화 

차원으로서 지역과 정보화를 선정한 이유는 지역정보화가 ‘지역’과 ‘정보화’의 합성어이기 때문이

기도 하지만 이와 관련된 다른 중요한 의의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 이유를 지역과 정보화 각각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1) 지역정보화의 차원으로서 지역  

지역은 정보화의 주체이자 대상공간이기도 하다. 유형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정보화의 

주체나 목적 자체에 대한 논의 보다는 지역정보화의 공간적 범위가 무엇인지가 더 정책적으로 유

의미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그 이유는 공간범위를 설정하게 되면 주체와 목적도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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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게 설정될 수 있고, 현행 법률의 규정에서 ‘지역’ ‘도시’ ‘정보화낙후지역’ 등의 상이한 용어

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근거를 세우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률에 나타난 

지역의 개념과, 지역연구에서의 지역의 개념을 논의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지역정

보화의 대상 공간으로서의 지역의 분석적･실무적 근거를 지역의 동소체성과 지역의 도농연속성

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지역의 동소체성 관점에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연구에서 지역은 물리적 환경 등 

자연자원으로서의 ‘자연영역’, 정체성･귀속성 등의 ‘존재론적 공간’, 지정학적 권력개념, 즉 중앙-

지방관계의 권한･기능배분논리가 적용되는 ‘조직된 공간’을 원소로 하여 구성된 경계가 지워진 

체계 (Bailly, 1998; 김영정, 2014)로 간주된다. 지역은 이러한 3개 원소의 성질이나 모양 또는 배합

을 달리 한다는 점에서 지역은 동소체(allotrope)들이다 (Bailly, 1998). 동소체로서의 지역은 지역 

나름의 특성 또는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갖게 된다. 자연요소(토지, 산지, 농지 등)에 따라서 농촌, 

산촌, 어촌, 광업촌 등이 존재하거나, 생산요소(공장이나 회사 등)에 따라서 도시형태(지방자치법 

제7조)가 다양하게 구성되고 인구수 등에 따라서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 일반시 등으로 구

성되어 행정구역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더욱이 지역은 도시(특히 대도시)와 구분되는 것으로 보

기도 하나(Williams, 1983: 265-266), 도농복합시의 경우나 농･산･어촌같은 시골 인구의 증가현상

과 같이 도시-농촌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향(김천권, 2014: 21)을 염두에 두면 도시･농어산촌의 

엄밀한 구분도 점차 흐려지고 있다. 또한 일정한 여건(예, 수도권,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라면) 국

가균형발전특별법이나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장촉진지역 또는 특수상황지

역이나,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낙후지역이 지역 내 존재할 수도 있다. 지역 간 차이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정책분야에서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 현행 국가정보화기본법이나 전자정부법에서 지역정보화의 목적, 

주체, 지역범위(단수인지 복수인지, 지역인지 도시인지 등)는 그 자체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보다는 정보화할 지역이라고 했을 때, 지역의 무엇에 초점을 둘 것인가가 더 중요해 진다. 

이점에서 지역에 대한 정책적 인식의 유형들을 재검토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지역의 범주를 설정

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Hudson (2004)에 따르면, 지역에 대한 정책적 이해는 문제지역 

(problem region), 지역간불균형발전 (uneven development), 지역문제(regional problem) 등 3가지

로 시기적으로 변화를 거쳐 왔다. 지역을 낙후한 지역 또는 파탄에 처한 지역으로 보는 관점에서

의 정책은 지역의 산업이 사양화되는 경우나 격･오지 때로는 농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나타난다. 지역을 불균형발전지역으로 보는 관점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발전이 뒤쳐진 지역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은 균형발전 또는 전국적･광역적 차원에서 정보화수준

을 균등하게 하는 정책으로 나타난다. 지역을 지역문제로 보는 관점은 지역에 특수한 문제의 해결

에 초점을 맞춘다. 현행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 제2항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지역에 특수한 문제’는 지역정보화의 주체의 

문제해결적･전략적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문제해결적･전략적 판단을 내릴 지역정보화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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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주체란 일정 관할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는 합법적 권한을 지닌 실체로서 통상 공식적 정책행위자를 말한다. 주체를 모든 경우에서 공식적 

행위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만 국한하는 경우 공동생산이나 참여적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이

루어지는 다양한 정책주체관계를 허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문헌에서도 지역정보화의 주체가 

중요하다는 주장들이 우세하기도 하나(유평준, 2012), 구분 자체를 부적합하게 보거나(김구, 

2004), 주체를 구분하더라도 지역기업(안문석, 2004)이나 지역주민(황성돈, 2012)을 포함해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고 있다. 지역정보화의 주체의 문제는 지역정보화에 관한 정책결정의 주

체와 정책집행의 주체, 주도와 지원의 주체 등 다양한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현

실에서 보면 주체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지역정보화를 주체의 문제로 나누는 것이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우선 지역정보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중시하는 것이다. 

지역을 공간으로 보는 경우 다양한 주체를 담을 수 있다.

2) 지역정보화의 차원으로서 정보화

정보화는 기술적(technological) 요소와 부가가치활동요소로 구성된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

조의 규정에서도 정보화는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

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정보를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으

로 정의하여 정보화는 정보기술과 이의 부가가치적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정보화의 내용범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이수성･
황주성, 1991; 김인환, 1996; 서진완, 1997; 김구, 2006; 이자성, 2007; 황성돈, 2012; 유평준, 2011). 

지역정보화의 내용에 대한 현행 법률에서의 규정의 차이나 학자들 사이의 견해의 차이는 지역정

보화의 내용적 다면성(김현성, 2010)을 부각시킨다. 지역정보화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변

화하는 상황에 따라 취하는 정책의 결과로 계속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6)

고 본다면, 법률로써 지역정보화의 내용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가변성을 포용하는 

방법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정보화의 내용 범위를 유연하게 하

는 방법으로 현재의 지역정보화실무에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법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에 관한 법률상의 예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먼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법률상의 예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지방자치법(법

률 제12738호, 시행 2015.6.4.)의 규정에 의한 국가와 지방간 사무배분을 준용하는 것을 택할 수 

있다. 동법 제9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행정관리, 지역개발, 생활환경, 주민복지, 

산업의 진흥, 교육･문화예술진흥, 재난 등의 사무를 예시로써 규정함으로써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있다. 동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예시들만으로도 국가정보화기

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화의 분야나 전자정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를 

모두 포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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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역정보화 실무에서 보더라도, 지역정보화는 내용범위에서 중앙

정부가 국가사무에 대해 지방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정보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또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매우 다양한 정보화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이상수, 2003;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6). 여기에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 전국에 걸친 

통일성･획일성을 요하는 국가사무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또한 지역정보화의 내

용범위에 포함되기도 하고, 전자정부법 제65조 제3항에서 정하였듯이 지역의 공공･민간 정보시스

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의 구축･운영도 동조 제1항의 내용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

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지역정보화의 내용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자체

적으로 관할지역의 정보화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지역정보화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향후 다양한 내용분야로의 전개가능성 또는 필요성 (김진태･양순애, 2007; 김현성, 2010; 윤성이, 

2011; 김이수, 2015)과 내용분야 사이의 융합가능성 (이정아, 2015; 진상기, 2016; 이제은, 2016; 최

영훈, 2016)을 감안하면, 지역정보화의 내용범위는 현재 보다 확장되고 복잡화되어 개별 내용분야

로 법적으로 나누는 의미가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3. 지역정보화의 유형화: 2x2 매트릭스를 통한 4개 유형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의 2개 차원—지역, 정보화—을 도출하였다. 

지역의 범주로는 ‘전국적’ 범위와 ‘지역적’ 범위로 나누었다. ‘전국적’ 범위는 전국적 차원에서의 

정보화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전국적 범위에는 전국토공간이 완전히 포함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전국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지역(들)도 포함된다. ‘지역적’ 범위는 전국

의 일부 (단수이든 복수이든)에서의 정보화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전국적 범위와 마찬가지로 지

역적 범위에도 해당 지역의 모든 공간은 물론 해당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지역

을 포함할 수 있다. 정보화의 범주로는 ‘공통기반수요’와 ‘특정수요’로 나누었다. ‘공통기반수요’는 

일정 지역범위 내에서 통일성과 연계성을 요하는 정보화수요를 말한다. 일정 지역 범위란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범위 모두를 포함한다. ‘특정수요’란 일정 지역범위 내에서의 특수한 정보화 수요

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일정 지역 범위란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범위 모두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2개의 차원 각각의 2개 범주를 교차하면 <표 2>와 같은 2x2의 4개 지역정보화 유형—전국공통정

보화, 전국특정정보화, 지역공통정보화, 지역특정정보화—을 도출할 수 있다.

<표 2> 지역정보화의 유형  

지역의 범위

전국적 범위 지역적 범위

정보화수요
공통기반수요 전국공통정보화 지역공통정보화

특정수요 전국특정정보화 지역특정정보화

 출처: 최영훈(2016)의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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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정보화는 전국적 범위를 대상으로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요에 대한 정

보화를 말한다. 이 유형의 지역정보화의 주체는 국가이고 지역정보화의 목적은 국가사무의 통일

성과 표준성 및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고, 정보화의 내용범위에는 정보통신인프라의 구축･운영, 

개별 국가사무분야에서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전국적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전자

정부의 구축･운영 등 공통업무의 정보화 등이 속한다. 

전국특정정보화는 전국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면서 전지역 또는 일부지역의 수요에 대한 정보

화를 말한다. 이 유형의 정보화의 주체는 국가이고, 지역정보화의 목적은 지역간 균형발전, 지역

간 정보화불균형의 감축, 정보화낙후지역의 지원이다. 지역정보화의 내용범위는 격오지등의 정보

화, 이례적인 사태(예컨대, 지역내 주축 산업의 붕괴 등)로 인해 특별히 요구되는 정보화, 지역특화

도에 따른 정보산업 육성･지원 등이 속한다. 

지역공통정보화는 지역적 범위를 대상으로 관할내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요에 대

한 정보화이다. 이 유형의 정보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지역정보화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통일성과 표준성 및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다. 이 유형의 지역정보화의 내용범위는 관할내

의 인프라/공통업무분야와 관련된 업무분야의 정보화를 하는 것이 해당한다.  

끝으로 지역특정정보화는 지역적 범위를 대상으로 관할내 전지역 또는 일부지역의 수요에 대

한 정보화를 말한다. 이 유형의 정보화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지역내 기업, 지역주민 등이고, 목

적은 지역내 균형발전이나 정보화불균형시정등은 물론 지역활성화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지역

정보화의 내용범위는 전략적･비전략적 정보화가 포함된다. 전략적 정보화란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각종의 지역특화사업 중 해당 지역에 해당하는 전략사업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차원에서의 정보화를 말한다. 중앙정부에 의한 지역특화의 전략사업에는 과학기술, 산업

발전 이외에도 문화, 관광, 의료 등 모든 분야가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어떤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

는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의 문제이다. 비전략적 정보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단

체가 선택하여 행하는 정보화를 말한다. 그 예로는 주차정보화, 지역관광안내정보화, 생활정보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지역정보화 유형들은 분석적 차원에서의 분류라는 점에서 유형론들이 지닌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완전히 배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표 2>의 분류는 두가지 측면에서 의미

를 지닐 수 있다. 하나는 이론적 측면에서 지역정보화라는 현상에 대한 복잡성을 인정하고 이를 

개념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복잡성은 복잡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복잡성은 분절적인 

개념화 보다는 포괄적이면서 복합적인 개념화를 통해서 보다 이해하기 쉬울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이 지역정보화를 다목적적, 다면적, 다기능적 현상으로 이해함으로써, 지역정보화

의 공통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그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의 목적과 내용과 수단선택 

그리고 평가에서 보다 의미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연구의 유형화는 지역정보화

의 주체, 목적, 공간범위 그리고 내용범위를 각 유형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정보화의 유형에 

따른 법률적 그리고 행정적 행위를 명확히 하고 현행 법률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유익할 수 

있다. 또한 본연구의 유형화는 지역정보화의 맥락에서 행정정보화를 포함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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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반 정보화를 포괄함으로써 지역정보화와 전자지방정부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점은 <표 2>를 통해서 각 지방지자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세세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

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는 현재의 정보화백서에서와 같은 각 지자체의 활동을 재분류하는 수고

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 목적의 정보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체

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직화할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

재의 지역정보화백서의 내용분류를 본연구가 제안하는 유형으로 재분류한다면 지역정보화의 현

재 및 향후 방향 및 과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지역정보화 개념은 국가 정보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많은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다. 지역정보

화는 계속 진화해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조문에 현시점의 의미를 추가한다고 하여도 진

화하는 현상을 모두 포괄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지역정보화의 개념을 일정한 틀 속에서 확장

적으로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유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 없

는 지역정보화’와 ‘탈지역정보화’라는 지역정보화실제에서의 문제점을 법률상의 개념의 문제를 

통해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지역정보화를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더 유용하게 하

려는 취지하에 지역정보화의 유형화를 통해서 지역정보화를 재개념화 하고자 하였다.

지역정보화에 대한 유형들을 만들었다고 앞서 언급한 모든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우선 이러

한 유형들을 결합하였을 때 표상되는 지역정보화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정보화의 정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또는 지역주민등과 공동으로 전국 또는 지역

을 대상으로 공통기반과 지역의 특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하는 정보화’라는 정의를 잠정적으

로 제안한다. 이렇게 정의된 지역정보화의 정의는 현행법령체제를 유지한다면 국가정보화기본법

에서 제3조의 정의조항이거나 아니면 해당 조문(예, 제16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기술되어야 한

다. 전자정부법에서는 지역정보화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암시적 정의가 필요하지 않고 다만 ‘국

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1항 (또는 용어정의 규정에 신설한다면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

보화’라고 하여 전자정부법에서의 지역정보화가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규정에 정한 지역정보화임

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족하다. 또한 전자정부법 제65조 제1항의 지역정보화사업의 내용에 행정

정보화도 포함함으로써 국가정보화기본법과의 일치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지역정보

화 관련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하면 된

다. 이것이 현재와 같은 법률간 개념의 상이함으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의 점철을 반복하여 밟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 정의를 구체화한 유형에 대해서도 법제에 명시적으로 담는 것이 법운용에서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현행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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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여기서 지역정보화의 유형을 적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행의 국가정

보화기본법 제16조에 항을 추가하여 지역정보화의 유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담는 

것으로 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지역정보화의 유형을 적시하는 것이다. 끝으로 만약 지역정보화에 

대한 독립적인 법령이 제정된다면 여기서 이의 용어정의 규정에서 각 유형을 용어정의하는 것이

다.

각 유형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조문을 신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

의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전자정부법 내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조문화하는 것이 각 법의 체제에 

잘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2가지를 예시할 수 있다. 하나는 시행령에 각 유형

에 대해 구체적인 조문을 설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정보화에 대한 독립적인 법령이 제정

된다면 본법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된다. 지역정보화의 유형에 대한 규정을 만들 때 

구체적인 사항이란 각 유형을 추진할 법적 권한이 있는 주체, 각 유형을 실현함으로써 얻고자 하

는 유형적인 목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내용, 이러한 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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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onceptualizing Regional Informatization Using a Typology

Choi, Younghoon 

Using a typology method, this study strived to re-conceptualize regional informatization, an 

important term prescribed in the legal text. The use of a typology was expected to produce a 

more flexible legal meaning of regional informatization in an ever changing environment, 

particularly to relieve the term of two serious scholarly and practical criticisms, i.e., “regional 

information without a region’ and ‘de-regional-information’. An extensive review of the 

literature of regional informatization and current related laws enabled the author to identify two 

meaningful dimensions of regional informatization, i.e., the region as a spatial scope and 

informtization as a needs. Using these two dimensions, a 2x2 matrix was developed. This study 

explicated and discussed the four types of regional informatization.  

Key Words: Regional informatization, Typology, Regional development, Regional study


